
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5] <개정 2010.4.29>
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(제89조관련)

1. 제52조제1항 각호 및 제53조 각호의 경미한 행위
2.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
  가. 축사의 설치 : 1가구(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

경우로서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1세대를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
다)당 기존축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(나환자촌의 경우에
는 500제곱미터 이하). 다만, 과수원·초지 등의 관리사 인근에는 100제곱
미터 이하의 축사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.

  나. 퇴비사의 설치 : 1가구당 기존퇴비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
하

  다. 잠실의 설치 : 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천800주
당 50제곱미터 이하

  라. 창고의 설치 : 시가화조정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
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창고면적을 포함하
여 그 토지면적의 0.5퍼센트 이하. 다만, 감귤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1
퍼센트 이하로 한다.

  마. 관리용건축물의 설치 : 과수원·초지·유실수단지 또는 원예단지안에 설치하
되,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0.5퍼센트 이하로서 기존관리용 건
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

3. 「건축법」 제14조제1항 각 호의 건축신고로서 건축허가를 갈음하는 행위


